
◉대통령령 제36261호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3 중 “100분의 30”을 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”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

같이 신설한다.

1. 투융자회사의 경우: 100분의 100

2.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경우: 100분의 10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한도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9일 이후

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

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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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

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이 개

정된 것에 맞추어,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 등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

구가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각각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

의 30에서 100분의 100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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